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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12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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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드는 다음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영국의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의 Guidelines  

   - Guide for the location and design of control buildings and other occupied

     buildings near to hazardous process plant - Process safety guide No. 6(ICI) 

   - Loss Prevention In the Process Industries, Frank P. L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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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5조(변전실 등의 위치)의 규정에 의거 작성됨

○ 코드적용 및 문의

    이 코드에 대한 문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기술실

    (TEL 032-5100-500, FAX 032-512-83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공표일자 : 2006년 7월 1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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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실의 위치선정 및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제 1 장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이라 한다) 제282조(화학설비

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및 제335조(변전실 등의 위치)의 규정에 의하여 제어실

의 위치 및 설계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 중 제4호 인화성물질 또는 제5호 

가연성가스에 의한 화재 또는 개방계증기운폭발 및 제7호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 위

험을 갖고 있는 설비 주위에 제어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방계증기운폭발(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이하 “UVCE” 라 칭한

다.)”이라 함은 가연성 가스가 탱크나 배관 내에 저장·취급되는 과정에서 서서

히 지속적으로 누출되면서 대기 중에 구름형태로 모여 바람․대류 등의 영향

으로 움직이다가 담뱃불, 정전기, 기계적 마찰, 스파크 등의 점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가스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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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어실(Control room)”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 또는 공정설비 

등을 원격으로 조정․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한 장소에 모아놓은 곳을 말한다.

   (다) “공정지역(Process area)”이라 함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안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공통사항

4.1 제어실 위치

  (1) 제어실 위치는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위험성 및 운전성을 고려하

여 선정한다. 

  (2) 독성물질의 누출에 의한 중독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지

역의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4.2 제어실 구조

    제어실은 25 Pa(2.5 mmH2O)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양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3 누출량 산정

    누출량은 KOSHA Code P-14-2000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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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복사열량 또는 폭발압력의 산정

    복사열량 또는 폭발압력 계산 방법은 KOSHA CODE P-31-2001"사고피해예측 기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거나 기타 피해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계산한다.

제 2 장 화재로부터 보호대책

5. 안전거리

   화재시에 대비하여 제어실과 화재원과는 화재에 의한 복사열량이 제어실의 외벽에

서 최대로 12.6 kW/㎡(3994.2 Btu/ft²hr) 이하가 되도록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

여야 한다.

6. 제어실 구조 등

  (1) 외부화재 발생 후 30 분 동안에 내부온도가 최대로 10℃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건물의 구조 및 내부온도 조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재원과 마주보지 않는 곳에 긴급 대피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피로

에서 복사열량이 2 kW/㎡(634 Btu/ft²hr)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어실의 환기를 위한 공기 흡입구는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 흡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어실 건물내부에는 비상등 및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5) 폭발위험장소로 향하는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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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어실과 공정설비 또는 공장동 사이의 전기계장용 케이블 등은 복사열에 의하

여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장 개방계 증기운폭발로부터 보호대책

7.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물질의 누출량이 15 톤 이상인 경우

7.1 안전거리

    제어실은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물질의 누출원이 될 수 있는 설비로부터 30 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7.2 제어실 구조 등

  (1) 제어실 건물내에는 운전에 필요한 필수 요원만을 상주할 수 있도록 설계 한다.

  (2) 제어실의 지붕 또는 상층에는 하중이 무거운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어실의 지붕은 30 ms(Millisecond) 동안에 100 kPa(14.5 psi)의 폭발압력에 붕

괴되지 않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4) 제어실 벽은 주위에서 화재·폭발이 발생하였을 경우 20 ms 동안에 70 kPa(10.2 

psi) 및 100 ms 동안에 20 kPa(2.9 psi)의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방폭벽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5) 제어실 건물에는 창문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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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물질의 누출량이 15 톤 미만인 경우

8.1 안전거리

    제어실은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물질의 누출원에서 화재 발생시 제어실의 외벽에

서의 복사열량이 12.6 kW/㎡(3994.2 Btu/ft²hr) 이하가 되도록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8.2 제어실 구조 등 

  (1) 제어실 건물내의 근무자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제어실의 지붕 또는 상층에는 하중이 무거운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어실 건물에는 창문을 없애거나 최소화 하여야 하며 창문의 유리는 파편이 튀

지 않는 망입유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독성물질 누출로부터 보호대책

9. 안전거리

  취급하는 독성물질이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2장 화재로부터 보호대책 

및 제3장 개방계 증기운폭발로부터 보호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제어실 구조 등

  (1) 건물은 가스밀폐 구조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2) 창문은 망입 유리로 하고, 열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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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입문과 창문틀은 강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비수축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제어실 출입문은 2개로 제한하고, 각 출입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이중문 구조로 

하여 외부의 공기 또는 가스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어실에는 공정설비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데 필요한 시간동안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간당 8회 이상 공기를 치환할 수 있

어야 한다.

  (6) 제어실에는 공장의 비상조치부서와 전용 회선의 비상연락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7) 제어실에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8) 제어실에는 풍향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제어실에는 독성물질 누출시에 대피 하는데 필요한 자급식 호흡기를 상시 근로

자에게 1개씩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